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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공 재산 리 조  일부개 조 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  ο   출 : 2007. 11. 27.(사천시장)

  ο 회  부 : 2007. 11. 27.( 원회, 안번  84 )

  ο 상   : 2007. 12. 05.( 119회 2차 회  1차 원회 상 , 결)

2. 안 명 요지(회계과장 상)

  가. 안이

     「공 재산  품 리법」시행  개 (‘06. 12. 30)  2007 도 

공 재산 리  변경(’07. 3. 9)에 른 개  사항  여 동 조

  내용과 체계를 행 자 부  안에 라 상 법 에 맞도  일

부 개  여 코자 함.

  나. 주요내용

    1) 토지  지 , 지상공간  사용에  평가조항 삭 (안 28조)

      - 공 재산  품 리법 시행  31조 6항에  이미 규 (‘06. 12.30 개 )

    2) 38조 본  “  27조 8항  규 에 여”를 “  42조  

규 에 여”  시행  개 에 른 근거 조  변경(안 38조)

    3) 39조 1항 1 를 삭 고 동항 4  “건 닥면  2 가 

1    소규모 토지면 에 미달 는 경우에는 동규모  범 내

 토지포함”  “다만 단독주택  경우 200㎡를 도  다” , 

“분 매각   있다”를“분 매각   있 며, 매각시 잔여지가 

「건축법」 49조 1항  규 에  소 분 면  범 에 미달

는 경  매 자외  연  토지소 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 지 

일 매각   있다”  다(안 39조 1항 1   동항 4 )

    4) 분 림  에  조항 삭 (안 43조)

      -공 재산  품 리법 시행  47조 삭 (‘06. 12. 30개 )

    5) 익재산 신고에  보상  지  본  “1,000만원”  “3,000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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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”  동조1  본   “200만원”  “600만원”  며, 동조 

2  본    “100만원”  “ 300만원”  다(안 63조)

  다. 계법

    ο 「건축법

    ο 공 재산  품 리법

3. 검토보고 요지( 원 진 )

 ο 개 조 안  공 재산  품 리법 시행 과 2007  공 재산 

리  변경에 른 개 사항  동 조   내용  는 것임.

 ο 주요내용

   - 토지  지 , 지상공간  사용에  평가조항  삭 고,

   - 조  39조 1  4 가 복 므  통합 여 보존부 합 면  범

 상  명 히 함과 동시에 공 재산 건 별 매각면  상  지

며, 공 재산 단  산  분별  공 지  매각  지 고,

   - 매각시 잔여지가 일   충족  경우 일  매각 여 행  효

 증 며,

   - 익내산 신고보상  공 재산  품 리법 시행  84조에  

 내용  일 시킴.

 ο 검토 견 는 상 법  개 에 른 변경  부분  행 자 부  

안에 라 ·보 는 것이므  조 를 개  시행 는 것이 람

직  것  판단 .

4. 질  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 견 : 없


